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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본 예산안은 2017년 12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Ⅰ. 제안이유

❍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군민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Ⅱ. 주요내용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5,29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4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50백만원이 증액된 470,912백만원, 특별회계는 395백만원이 증액된

44,382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세 2,426백만원, 지방교부세 850백만원,

조정교부금 4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493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9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1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7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9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4,007백만원, 재무활동 18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42백만원은 감액되었음,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94백만원, 재무활동 1백만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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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산개요

가. 회계별 예산규모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5,293,76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9%인 4,544,637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470,912,035천원으로 4,149,779천원(0.89%)

❍ 특별회계는  44,381,725천원으로  394,858천원(0.90%)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3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515,293,760 100.00 510,749,123 4,544,637 0.89

일  반  회  계 470,912,035 91.39 466,762,256 4,149,779 0.89

특  별  회  계 44,381,725 8.61 43,986,867 394,858 0.90

공기업특별회계 21,991,697 4.27 21,957,196 34,501 0.1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991,697 4.27 21,957,196 34,501 0.16

기타특별회계 22,390,028 4.35 22,029,671 360,357 1.6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41,162 0.14 741,162 0 0.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833,000 0.36 1,173,000 660,000 56.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609,134 0.12 608,415 719 0.12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963,685 0.19 963,685 0 0.0

수질개선특별회계 17,937,103 3.48 18,237,465 △300,362 △1.65

주택사업특별회계 305,944 0.06 305,944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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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89%인

4,149,779천원이 증액된 470,912,035천원 임.

❍ 자체수입은 47,804,392천원으로

- 지방세는 2,426,00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16,000천원이 감액되었음.

❍ 이전수입은 397,989,532천원으로

- 지방교부세 850,000천원, 조정교부금 400,000천원

보조금 1,492,62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118,11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7,158천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3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고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70,912,035 100.00 466,762,256 4,149,779 0.89

자 
체
수
입

소  계 47,804,392 10.15 46,894,392 910,000 1.94

지방세수입 30,690,370 6.52 28,264,370 2,426,000 8.58

세외수입 17,114,022 3.63 18,630,022 △1,516,000 △8.14

이
전
수
입

소  계 397,989,532 84.52 395,246,911 2,742,621 0.69

지방교부세 234,397,000 49.78 233,547,000 850,000 0.36

조정교부금등 7,160,000 1.52 6,760,000 400,000 5.92

보조금 156,432,532 33.22 154,939,911 1,492,621 0.9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118,111 5.33 24,620,953 497,158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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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89%인 

4,149,779천원이 증액된 470,912,035천원 임.

❍ 정책사업비 4,007,485천원, 재무활동 184,74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42,447천원이 감액 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대비 131,318천원이 증액된 

22,038,486천원

- 공공질서및안전은 97,050천원이 증액된 14,025,825천원

- 교육은 17,228천원이 감액된 2,257,038천원

- 문화및관광은 596,902천원이 증액된 77,768,792천원

- 환경보호는 376,851천원이 감액된 30,542,701천원

- 사회복지는 217,991천원이 증액된 55,705,030천원

- 보건은 859,948천원이 증액된 15,792,094천원

- 농림해양수산은 1,510,097천원이 증액된 71,545,114천원

- 산업․중소기업은 83,904천원이 증액된 6,056,519천원

- 수송및교통은 757,540천원이 증액된 25,833,780천원

- 국토및지역개발은 315,245천원이 감액된 93,470,091천원

- 예비비는 646,800천원이 증액된 4,910,178천원

- 기타는 42,447천원이 감액된 50,966,387천원이 편성됨.

구     분
3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70,912,035 100.00 466,762,256 4,149,779 0.89

정 책 사 업 396,846,442 84.27 392,838,957 4,007,485 1.02

재 무 활 동 23,099,206 4.91 22,914,465 184,741 0.81

행정운영경비 50,966,387 10.82 51,008,834 △42,44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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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별 현황≫
(단위:천원)

❍ 조직별 세출예산은 

- 안전건설과 58,444,673천원(12.41%)

- 문화관광과 55,409,269천원(11.77%)

- 자치행정과 53,668,926천원(11.40%)

- 주민생활지원과 51,138,296천원(10.86%) 순으로 편성 되었음.

구     분
3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70,912,035 100.00 466,762,256 4,149,779 0.89

일반공공행정 22,038,486 4.68 21,907,168 131,318 0.60

공공질서및안전 14,025,825 2.98 13,928,775 97,050 0.70

교  육 2,257,038 0.48 2,274,266 △17,228 △0.76

문 화 및 관 광 77,768,792 16.51 77,171,890 596,902 0.77

환 경 보 호 30,542,701 6.49 30,919,552 △376,851 △1.22

사 회 복 지 55,705,030 11.83 55,487,039 217,991 0.39

보  건 15,792,094 3.35 14,932,146 859,948 5.76

농림해양수산 71,545,114 15.19 70,035,017 1,510,097 2.16

산업·중소기업 6,056,519 1.29 5,972,615 83,904 1.40

수 송 및 교 통 25,833,780 5.49 25,076,240 757,540 3.02

국토및지역개발 93,470,091 19.85 93,785,336 △315,245 △0.34

예 비 비 4,910,178 1.04 4,263,378 646,800 15.17

기  타 50,966,387 10.82 51,008,834 △42,44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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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직별 현황≫
(단위:천원)

❍ 성질별 세출예산은 

- 인건비는 기정예산대비 168,019천원이 감액된 45,995,776천원

- 물건비는 1,106,498천원이 증액된 30,744,994원

- 경상이전은 378,186천원이 감액된 104,307,447천원

- 자본지출은 2,757,945천원이 증액된 261,911,769천원

- 내부거래는 400,767천원이 감액된 16,880,765천원

- 예비비및기타는 1,232,308천원이 증액된 8,501,284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구     분
3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70,912,035 100.00 466,762,256 4,149,779 0.89

기 획 감 사 실 10,586,733 2.25 9,950,653 636,080 6.39

문 화 관 광 과 55,409,269 11.77 55,341,593 67,676 0.12

주민생활지원과 51,138,296 10.86 50,881,655 256,641 0.50

종 합 민 원 과 2,124,510 0.45 2,155,157 △30,647 △1.42

자 치 행 정 과 53,668,926 11.40 53,544,540 124,386 0.23

재 무 과 3,898,247 0.83 3,898,247 0 0.0

경 제 체 육 과 19,035,597 4.04 18,931,893 103,704 0.55

환 경 위 생 과 22,382,846 4.75 22,674,198 △291,352 △1.28

산 림 과 12,359,689 2.62 12,396,104 △36,415 △0.29

안 전 건 설 과 58,444,673 12.41 57,653,623 791,050 1.37

도 시 주 택 과 42,237,237 8.97 42,152,192 85,045 0.20

올림픽추진단 4,831,394 1.03 4,396,394 435,000 9.89

올림픽운영과 11,196,275 2.38 11,160,575 35,700 0.32

올림픽시설과 43,497,541 9.24 43,525,541 △28,000 △0.06

보 건 의 료 원 14,349,919 3.05 13,489,471 860,448 6.38

농업기술센터 49,347,323 10.48 48,100,811 1,246,512 2.59

의 회 사 무 과 774,871 0.16 774,871 0 0.0

상하수도사업소 9,711,218 2.06 9,796,667 △85,449 △0.87

읍 면 5,917,471 1.26 5,938,071 △20,600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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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별 현황≫
(단위:천원)

다. 특별회계

□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381,72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4,858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21,991,69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50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22,390,02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0,357천원이 증액 되었음.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3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70,912,035 100.00 466,762,256 4,149,779 0.89
인  건  비 45,995,776 9.77 46,163,795 △168,019 △0.36
물  건  비 30,744,994 6.53 29,638,496 1,106,498 3.73
경 상 이 전 104,307,447 22.15 104,685,633 △378,186 △0.36
자 본 지 출 261,911,769 55.62 259,153,824 2,757,945 1.06
보 전 재 원 2,570,000 0.55 2,570,000 0 0.0
내 부 거 래 16,880,765 3.58 17,281,532 △400,767 △2.32
예비비및기타 8,501,284 1.81 7,268,976 1,232,308 16.95

구        분
3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특  별  회  계 44,381,725 100.00 43,986,867 394,858 0.90

공기업특별회계 21,991,697 49.55 21,957,196 34,501 0.1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991,697 49.55 21,957,196 34,501 0.16
기타특별회계 22,390,028 50.45 22,029,671 360,357 1.6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41,162 1.67 741,162 0 0.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833,000 4.13 1,173,000 660,000 56.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609,134 1.37 608,415 719 0.12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963,685 2.17 963,685 0 0.0

수질개선특별회계 17,937,103 40.42 18,237,465 △300,362 △1.65

주택사업특별회계 305,944 0.69 305,944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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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속비사업

□「지방자치법」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23개 사업임.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2015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계 23개사업 340,954 112,031 74,833 88,334 65,756

1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1,718 700 263 300 455

2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7,808 4,400 2,218 1,190 0

3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 8,800 4,200 876 3,724 0

4 평창송어종합 공연체험장건립 9,105 1,250 4,030 3,825 0

5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 3,740 0 640 400 2,700

6 광천선굴어드벤처 테마파크조성 6,510 0 0 710 5,800

7 대관령공공도서관 건립 2,000 0 250 997 753

8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 16,182 4,181 2,338 2,850 6,813

9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2,700 9,098 3,600 800 19,202

10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7,500 0 900 1,200 5,400

11 횡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776 2,000 5,000 5,776 0

12 종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887 1,567 3,000 2,500 2,820

13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209 314 357 1,538

14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 6,580 0 0 680 5,900

15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55,718 9,109 9,790 36,819 0

16 평창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10,539 0 2,377 5,527 2,635

17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복원 9,558 3,256 3,200 3,102 0

18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34,300 27,585 2,709 2,113 1,893

19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 60,872 30,420 21,480 8,972 0

20 방림(계촌)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000 1,520 357 3,021 6,102

21 평창동계올림픽관련하수도확충 23,527 12,465 11,062 0 0

22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4,000 280 429 3,291 0

23 방림4(구포동)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925 0 0 180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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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명시이월사업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36개 세부사업으로 일반회계 127개 사업

특별회계 9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58,642,759천원 임.
(단위:천원)

바. 주요사업현황(1억원 이상)
(단위:천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합    계 16개사업 5,461,663

주민생활지원과 ㅇ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개보수 838,200 보조

자치행정과 ㅇ마을공동체 정원사업 500,000 자체

경제체육과
ㅇ동계올림픽 거점시장 지원사업 100,000 자체

ㅇ봉평전통시장 테마거리조성사업 195,000 보조

안전건설과

ㅇ도로유지관리 임차료 350,000 자체

ㅇ제설용 자재구입 250,000 자체

ㅇ웃대화 농산물반출도로 확포장 사업 600,000 자체

도시주택과 ㅇ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150,000 자체

올림픽추진단
ㅇ동계올림픽 관련 피복비 175,000 자체

ㅇ올림픽 룩 사이니지 설치 135,000 보조

올림픽시설과 ㅇ게이트웨이지구 전선지중화 정산금 300,463 보조

보건사업과 ㅇ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지원 847,000 보조

농축산과

ㅇ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600,000 보조

ㅇ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 200,000 보조

ㅇ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101,000 보조

상하수도사업소 ㅇ신설급수공사비 120,000 자체

회계별 건수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136 100,569,705 41,580,649 58,642,759 346,297

일반회계 127 89,244,210 33,242,026 55,672,367 329,817

특별회계 9 11,325,495 8,338,623 2,970,392 1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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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토결과

1. 예산안 총규모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5,29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4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70,91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50백만원(0.89%)

❍ 특별회계는 44,38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5백만원(0.90%)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50백만원이 증액된 470,912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2,426백만원이 증액된 30,690백만원

❍ 세외수입은 1,516백만원이 감액된 17,114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850백만원이 증액된 234,397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건 85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건 400백만원이 증액되어 

7,16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493백만원이 증액된 156,43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53백만원이 증액된 118,885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은 740백만원이 증액된 37,54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497백만원이 증액된

25,118백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49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50백만원이 증액된 470,912백만원임.

❍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007백만원이 증액된 396,847백만원

❍ 재무활동은 185백만원이 증액된 23,099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42백만원이 감액된 50,96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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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별 세출예산은

국토및지역개발분야  93,470백만원(19.85%)

문화및관광분야  77,769백만원(16.51%)

농림해양수산분야  71,545백만원(15.19%)

사회복지분야  55,705백만원(11.83%) 순으로 배분되었음.

❍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58,445백만원(12.41%)

문화관광과 55,409백만원(11.77%)

자치행정과 53,669백만원(11.40%)

주민생활지원과 51,138백만원(10.86%) 순으로 배분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61,912백만원(55.62%)

경상이전비 104,307백만원(22.15%)

인건비 45,996백만원(9.77%)

물건비 30,745백만원(6.53%) 순으로 배분되었음.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7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38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5백만원이 증액된   

21,99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833백만원으로 660백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09백만원으로 71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00백만원이 감액된

17,93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12 -

5. 종합검토의견

□ 세입예산안

❍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된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감소되어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보분 8억원을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5억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안

❍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책사업비 44억원, 재무활동비 1억원이 편성되었음.

이중, 정책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및 변경내시분 18억원을  

반영하고, 총액 증감없이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대부분임.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26억원을 편성하였음.

❍ 본예산 및 1회, 2회추경에 예산편성 후 3회추경 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27개사업 1억3천만원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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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전액(100%) 삭감사업 현황
(단위:천원)

  ※ 예산의결일 : 본예산(2016.12.20), 1회추경(2017. 5.19), 2회추경(2017. 9.15)

소관부서 사     업     명 삭감예산액 비  고

합    계 27개 사업 131,020

기획

감사실

ㅇ진부비행장 이전 감정평가수수료 20,000 본예산

ㅇ정부3.0 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 2,000 본예산

ㅇSNS 서포터즈 원고료 3,600 본예산

문화

관광과

ㅇ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6,552 1회추경

ㅇ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7,598 1회추경

ㅇ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796 1회추경

ㅇ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4,554 1회추경

ㅇ테마축제 육성 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00 본예산

ㅇ테마축제 육성 지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 본예산

ㅇ관광기반시설 벤치마킹 등 지원 5,000 본예산

ㅇ마하생태관광지 망실,도난 및 미회수금 보전금 1,000 본예산

주민생활

지원과

ㅇ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지원 500 본예산

ㅇ청소년 수련 및 문화활동 지원 550 본예산

ㅇ청소년 지도자 대회 지원 1,200 본예산

ㅇ휴일보육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지원 3,000 본예산

ㅇ휴일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3,000 본예산

ㅇ다문화가정 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 1,000 본예산

ㅇ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970 2회추경

ㅇ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보상 500 본예산

자치

행정과

ㅇ인적네트워크 활성화 운영 10,000 본예산

ㅇ정보화 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0 본예산

ㅇ을지연습 우수부서 시상금 2,000 본예산

환경위생과 ㅇ쓰레기 불법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소매점 신고 포상금 3,000 본예산

산림과 ㅇ산림치유지도사(2급)과정 교육지원 10,000 본예산

올림픽추진단 ㅇ경기응원 서포터즈 지원 5,000 본예산

올림픽운영과 ㅇK-FOOD 플라자 부지 임차료 20,000 1회추경

기술지원과 ㅇ비닐하우스 구조심사 6,000 본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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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이월사업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36건에 586억원이며,

❍ 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 임.

❍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자의 적정성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2》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백만원)

    ※ 2016년도 명시이월 확정액 : 136건/ 551억원(결산서 첨부서류 P445)

부    서    별 건수 3회추경안 명시이월액 비율(%) 비고

합 계 136 515,294 58,643 11.5%

기 획 감 사 실 0 10,587 0 0.0

문 화 관 광 과 22 55,409 10,955 19.8

주민생활지원과 4 51,879 1,910 3.7

종 합 민 원 과 3 2,125 87 4.1

자 치 행 정 과 5 53,669 1,587 3.0

재 무 과 1 5,731 109 1.9

경 제 체 육 과 11 20,608 3,128 15.2 특별회계포함

환 경 위 생 과 8 40,320 3,810 9.4 특별회계포함

산 림 과 2 12,360 214 1.7

안 전 건 설 과 26 58,445 10,220 17.5

도 시 주 택 과 9 42,543 7,603 17.9

올림픽추진단 6 4,831 1,170 24.2

올림픽운영과 8 11,196 5,483 49.0

올림픽시설과 6 43,498 2,144 4.9

보 건 의 료 원 2 14,350 2,331 16.2

농업기술센터 15 49,347 5,379 10.9

의 회 사 무 과 0 775 0 0.0

상하수도사업소 8 31,703 2,513 7.9 특별회계포함

읍 · 면 0 5,918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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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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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  

연도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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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  

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